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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변경에 대한 업데이트의 통보 
 
통지서 제133/2016/TT-BTC호는 중소기업의 회계제도에 
대한 안내 

2016년5월26일에 재정부 부장은 통지 제133/2016/TT-BTC “통지133”호를 발급해서 중소기업의 
회계제도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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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대상 

통지133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법의 규정에 다른 
모든 분야및 경제성분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되고 
단, 국영기업, 국가가 50%법정자금소유의 기업, 
주식에대한법규에 다른 대중기업, 합작사법규에 다른 
각 연합합작사및 합작사등을 제외한다. 

 

2. 공동 원칙 

중소기업은 기업의 회계제도를 재정부의 
2015/12/22일에 통지 제 200/2014/TT-BTC호 
(통지200)및 변경, 보충문서들을 적용할수 있지만 
기업을 관리하는 세무서에 통보해야 주고  1년내내 
일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통지 
제133호의 중소기업 회계 제도를 돌아 적용하려는 
경우에 재정년도 초기부터 하고 세무서에 통보해줘야 
한다. 

 

3. 48호결정과 138호통지에 비한 통지 제133호의 장점 

48호결정과 138호통지에 비한 통지 제133호의 최우 
장점들은 다음. 

. 기업실제에 적용된 가능성의 제고: 통지 제133호의 
회계제도 적용은 오픈, 영동성을 가지고 기업한테 
여러 선택을 가져준다. 

. 기업의 관리, 운녕의 서비스 요구에 향한다. 

. 형식및 거래 이름에 비해 본질을 신중히 평가한다. 

. 국제의 통예와 기준을 더 가까이 잡근한다. 

 

 

 

4. 48호결정과 138호통지에 비한 통지 제133호의 보충 
및 차이점 

 

4.1 회계상 화폐 단위 

통지 제133호는 중소기업들이 외화로 주로의 
수,지회계단위가 있어서 다음 규정기준들을 만족하면 
한종류의 외화를 택해서 화폐단위로 할수있다고 
허락한다. 

회계상 한종의 화폐단위를 선택할때, 기업은 직접 
관리하는 세무서에 통보해줘야 하고 

48결정과 138통지중에 반영된 화폐단위를 정하는 각 
요소외에 다음 요소들도 검토되고  자기 기업에 
사용된 회계중 화폐단위에 대한 증거들을 공급해준다: 

.재정 원동력을 동원하는 사용중의 화폐단위 (예, 
주식, 증권 고시); 

. 영업활동상 수금과 저축된 금액의 늘 수금한 
화폐단위. 

 

4.2 재정보고를 VND으로 바귐 

기업은 VND이 아닌 다른 화폐를 회계상 사용하면 
공중에 발표하고 베트남 관할 기관들에 제출 해준  
법적 재정보고서가 VND으로 표현된 재정보고서 
이다. 

기업은 재정보고서를 필수적으로 감사된 대상에 
속하면 공중에 고시하고 국가 기관에 제출해준 
재정보고가 꼭 감사를 받아야 된다. 

VND으로 재정보고를 바궈줄때 기업은 
재정보고서상에 베트남동으로 바궈서 재정 보고에 
줄수있는 (있으면)영향들을 설명해야 한다. 

 

4.3 회계원칙과 계정확인의 조정 

48결정과 138통지에 비하면 통지제 133호는 오직 
회계원칙만 규정하고 계정확인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다. 기업은 스스로 장부상에 계정 조정을 
진행해서 증빙순환 규정과 적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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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예속결재의 자격없는조직(예속결재단위 라고 
함)들에 회계결재 조직진행 

통지 제 133호는 각 기업들이 회계구조 조직과 예속된 
단위에 분급적 결재를 진행 해서 자기 활동과 
관리요구에 적합하고 법규와 어기나지않으면 된다. 
통지 제133 호는 기존 문서에 비해 능동성이 있어  
기업이 개별회계 조직있는 예속결재 단위에 회계업무 
결정을 항수있다. 즉: 

기업이 예속결재단위에 지급해준 영업자금항목을 
미수금으로혹은 소유주자금 으로 기록하기를 
허용된다. 

기업은 매 예속결재단위 에  구,판매거래; 
상품,물건 유통; 내부 서비스 등에 대한  회계증빙의 
형식(영수증 혹은 내부 유통증빙)에 매출금및 
상품원가를  기록히기 로 허용한다. 

예속결재단위의 회계분급: 회계모형이 집중이나 
분산에 따라 기업은 예속결재 단위한테  분배되지않는 
이익까지 혹은 메출, 비용까지 반영하기를 맏겨준다. 

 

4.5 회계 계정 (Account) 

회계제도는 제1급 계정과 오직 일부2급계정까지 주로 
규정되고 매계정이 한내용을 반영하고 장기, 
단기계정들이 별도 없다. 각기업은 스스로 자세히 
분류하고 장기, 단기를 검토하거나 자기요구에 따라 
상세한 계정을 작성할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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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제 133 호 결절문서 48 

첫숫자1의 계정 

없음 계정 1113,1123:은,금,희금속,보석 

계정121 : 영업 증권 

계정121 : 단기 재정 -1211: 주식 

-1212:  공채,신용표,기한표  

계정128: 결재날까지 가진 투자 

 없음 -1281: 기한 예금 

-1288: 기타 단기 투자 

계정136: 내부 미수금 

없음 없음 

계정138: 기타 미수금  계정138: 기타 미수금 

-1381: 처리 대기의 부족자산 -1381: 처리 대기의 부족자산 

-1386: 저당금,보증금,선지급   

  -1388: 기타미수금 

-1388: 기타미수금   

없음 계정142: 단기 선지급금 

계정 151: 구입품의 납품중  없음 

없음 계정 171: 정부의채권매매의 거래 

첫숫자2의 계정 

없음 

계정 221: 장기 재정투자 

– 2212: 협력(jv)사업 불입금 

– 2213: 연결거래기업에 투자된 금액 

– 2218: 기타 장기 재정투자 

계정 229: 자산손해의 충당금 계정 159: 각종  예비금 

  – 1591:단기재정투자의 감가예비금 

-계정 2291:증권 영업상 감가손해의 예비금 – 1592:불량채권의 충당금 

 -계정 2292:기타조직에 투자하는손해의 예비금 -1593: 재고품의 감가충당금 

 계정229: 장기재정투자의 감가 예비금 

계정 2293: 불량채권의 예비금   

계정 2294:재고품의 감가 충당금   

계정 242: 선지급금 계정 242: 장기의 선지급금 

없음 계정 244: 장기의 보증금,선지급금 

48결정서와 통지 제133호사이 회계 계정들의 비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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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결정서와 통지 제133호사이 회계 계정들의 비교 다음 

통지 제 133 호 결절문서 48 

첫숫자3의 계정 

없음 331: 단기 차입금 

없음 335: 결재기한된 장기의 부채 

계정336: 내부의 채무   

계정 341: 차입금및 금융리스부채 341: 부채금, 장기차입금 

-3411: 장기 차입금 

-3411: 각종 채용금 -3412: 장기 채무 

  -3413:채권고시 

-3412: 금융리스부채 + 34131:채권액면가 

  + 34132: 채권 할인 

계정 343:채권고시 + 34133: 체권의 부가 

-3431: 보통 채권 – 3414: 장기등록금,보증금의 수금 

 +34311: 채권의액면가   

 +34312: 채권의 할인   

+34313:채권의 부가   

-3432: 교환 채권   

계정 344: 등록금기록,보증기록   

없음 351: 실업 지원의 예비자금 

계정152: 부채의 예비금 

계정 352: 부채의 예비금(2급계정이 없음) 

-3521: 상품보증용 예비금 

-3522: 건축항목용 보증 예비금  

-3523:기업 재구조의 조정용 예비금 

-3524: 기타부채의 예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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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협력 영업계약 거래의 회계 보충 

토제제 133호는 협력영업계약 (BBC)에 대한 정의 및  
BBC의 거래를 위한 기본회계 를 제기한다. 

 

4.7 증빙과 회계장부에 대한 필수성의 전부 폐기 

통지 133호에는 기업이 스스로자기활동특칭과 요구에 
적합된 회계증빙 양식을 설계되지만 주요내용 보장및 
회계법과 안내문서에 규정된 정보들을 공급해준것 을 
보장해야 한다. 전에 규정으로 안내된 종류로 해야할 
증빙들이 꼭 한 필요가 없다. 

비슷으로 모든회계장부 양식 (각종 기본 장부, 
일지등)들이 다 안내로 된다, (필수 적이 아니다.) 
기업은 회계법과 관연문서들을 준수해야하고 
자기활동과 관리에 적합된 회계장부, 카트를 스스로 
설계할수 있지만 정보의 반영을 충분 하고 명백 하며 
쉽게 검토, 검사 할수있게 한다. 

 

4.8 재정보고에 관연건 

통지133의 73조는 기업이 결재가능의 점차 감소에 
따라 하거나 전통적으로 장기, 단기로 구별된 
재정보고를 택할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외에 
통지제133호도  기업이 연속적으로 
활동되지못한가정에 재정보고소의 작성및 
보고원칙에 대한 각 안내를 내준다.그에 다르면 
기업은 자산과 채무를 장기및 단기로 구분할필요 
없지만 결재가능의 점차 감소로 표현한 동시에 기업은 
다시 전부 자산과 채무를 재평가해야한다; 단, 제3측이 
자산에 대한 권한 및 장부내 각종 채권의 의무를 
계승한 경우를 제외한다. 

 

      

 

4.9 회계와  세무사이의 차별화 

48결정과 138통지에 비하면 통지제 133호는 
회계와세무를 구분해서 기업의 관리와 운녕요구에 
향한다. 구체적으로 다음 매출금과 비용에 대한 
회계원칙을 내놓았다. 

매출금의 뢰계원칙: 

1- 매출을 받을수 있는 권한이 있는 각종 항목의 
합리적가치에따라 정하게되고 수금됐는지 
미수인지를 구분하지않다. 

2- 매출금과 그매출을 만든 지출항목들이 
적합원칙으로 동시에 기록해야 한다 . 그러나 
일부경우엔 적합원칙과 회계상 신중성 원칙하고 
충돌할수 있으니가 회계원이 거래의 본질에 근거해서 
합리적, 성실히 반영해준다. 

3- 자산과 채무를 재평가할때에 발생된 매출, 
손익금을 실현된항목으로 볼수없다. 왜냐하면 
재평가시점에 기업이 자산에 대한 권한과 채무항목에 
대한 채무의무가 있었다. 예, 자산 재평가해서 각 
손익항목을 가지고 다른 기업에 투자한다; 합리적 
가치로 재정자산의 재평가를 다 진행됐다고 본다. 

4- 회계매출과 과새부담 매출을 기록하는 근거시점은 
구체적 상황에따라 다를 수있다. 과세부담 메출을 
법규에 다른 납세금액을 계산하는데만 사용한다. 
재정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회계장부에 기록된 
매출금은 회계의 각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꼭 판메 영수증에 반영된 숫자와 꼭 같은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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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에 대한 회계원칙: 

1-비용기록은 지출기한이 아직 안되지만 확실적 
발생하는 경우에 하면 신중성으로 자금보존원칙을 
보장해준다. 지출과  그로인한 매출금항목은 
적합원칙으로 동시에 기록 해야 된다. 그러나 
일부경우엔 적합원칙과 회계상 신중성 원칙하고 
충돌할수 있으니가 회계원이 거래의 본질에 근거해서 
합리적, 성실히 반영해준다. 

2-법인소득세법에 따라 공제되지않은  비용으로 본 
각종비용은 충분의 증빙과 회계제도 맞게 결재되면 
회계비용의 감소로 기록할수 없지만 법인소득세의 
납세금을 증가해주기 위한 세금결재할때에 
조정할수가 있기만 한다. 

 

4.10 손해 충당금을 만든 필요 자산항목들의 보충 

통지 제133호는 손해 충당금을 만든 필요 
자산항목들을 다음 같이 보충한다: 

1-영업 증권의 감가에 대한 예비금은 기업이 장부에 
기록된 가치에 비해 자기가 영업 목적 으로 가지고 
있는 각종  증권의 시장가치감가 가능성이 있기를 
확실적 증거로 보여 주면서 발생된 손해분에 대한 
예비금을 만들수 있다. 

 예비금의 준비과 환금에 대한 조건, 근거 , 기준은 
법규이따라 진행한 다 . 

.  

 

 

2- 타기업에 투자하는 손해에 대한 예비금: 

투자금을 받은 기업이 손해에 당해서 투자주는 자금을 
떨어진 가능성 이  있은 예비금이고 혹은 투자 각항목의 
가치감소를 위한 예비금이다. 

- 협력, 연합기업에 투자하는 항목은 투자주의기업이 
손해발생해서 현행 규정 처럼 자본금 을 잃어버린 경우에 
투자측이 예비금을 만든다. 

.- 기업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투자항목 (영업증권으로 
구분없이)과 컬트롤 권한을가지 않 거나 투자주에 대한 큰 
영향이 없으면 예비금작성을 다음처럼 진행한다: 

- 고시증궈에 투자한 항목, 투자항목의 가치를 확실적 
확인되면 예비금을 주식의시장 가치 에 근거해서 만들다. 
(영업증권감가의 예비금과 비슷한다) 

보고시점에 합리적가치를 정할수없는 
투자항목이면투자받든 측의 손해항목에 근거해서 예비금 
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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